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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

시행규칙 일부 개정
생활제품안전과 

02-509-7249

1. 개정이유

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되, 기업의 부담을 최소 

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 

정하고, 안전 • 품질표시 제품에도 국가통합마 

크（ 馬 ）를 부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 

품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, 정기검사의 

면제확대 및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하여 업체의 

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안전인증의 조건부인증 

을 명확화 하려는 것이다.

라. 안전인증의 단순보완 사항은 조건부 인증을 

할 수 있도록 하고, 정기검사는 10일전에 문 

서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.

洪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

（http//www.mke.go.kr — 법령정보 — 법령
一 입법예고）를 참조

2. 주요내용

가. 불법 • 불량 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 

율안전확인 및 안전 • 품질표시 품목으로 대 

폭 전환하여 기 업부담을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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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정 기검사 면제를 확대 

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

경감.

다. 마크관련 표시항목의 단순화 및 안전 • 품질 

표시대상 공산품에 마크표시 부여로 소비자 

의 안전 확인의 편리성 도모.

http://www.mke.go.kr

